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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배경: 근로기준법 개정 적용 사업장 확대로 우리나라의 근무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

나 타 국가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과로 관련 뇌심혈관계 질환은 지속적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로로 인한 사회적 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변화 및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요약하고자 하였다. 

방법: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관한 법령 및 고시와 고용노동부 사업연보를 통

해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승인율 변화 및 관련 규정을 조사하였다. 국가통계포털의 사망 원인, 취

업자 수 및 주민등록인구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수, 사망률을 조사

하고 Kaplan-Meier 방법을 통해 누적사망률을 산출하였다. 

결과: 1982년 우리나라에서 뇌졸중과 급성심장사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제정된 이후 수

차례 개정을 거쳐 인정 대상 질병 범위가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

성대동맥류로 확대되었다. 2013년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근무시간 개념이 도입되었다.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2006년 44.7%였다가 2011년 12.9%건까지 감소하였다. 제도적인 개선 

후 승인율은 2018년 41.3%까지 증가하였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미

취업자 및 취업자 모두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기간 동안 미취업자 및 취업자의 뇌심

혈관계 질환 누적사망률은 각각 10만 명당 549.3명 및 319.7명이었다. 

결론: 우리나라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 도입, 추정의 원칙 도입 

및 평균 근무시간 감소 등에 의해서 변동되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그 경제적 부담이 크고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지속적인 예방 사업 등 발병 예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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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lthough working hours have decreased in Korea, they are still hig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ardiovascular and cerebrovascular diseases (CCVDs) related to overwork in Korea continue to appear, and the 

social burden from overwork is estimated to be large. This article will investigate the amendment of regulations 

affecting the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CVDs.  

Methods: The change in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CVDs and related regulations were investigated 

through the Act and the public notice on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of occupation CCVDs and the yearbooks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CCVD mortality was identified using data of deaths by cause of 

death, the number of employed, and the resident registration population aged 15–64. The cumulative mortality 

of CCVD was estimated through the Kaplan-Meier method. 

Result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s for recognition in Korea in 1982, the scope of diseases subject 

to recognition of occupational diseases has been expanded to intracerebral hemorrhage, subarachnoid 

hemorrhage, cerebral infarction, myocardial infarction, and aortic dissection. In 2013, the concept of working 

hours was introduced in chronic overwork. The approval rate for occupational CCVDs was 44.7% in 2006 and 

decreased to 12.9% in 2011. After the improvement of related regulations, the approval rate increased to 41.3% 

in 2018. From 2000 to 2017, the CCVD mortality of both unemployed and employed tended to decrease, and 

the cumulative mortality of CCVD of the unemployed and employed were 549.3 and 319.7 per 100,000, 

respectively. 

Conclusions: CCVDs are recognized as occupational diseases in Korea. The amendments to the standards for 

the recognition, the introduction of the Occupational Disease Adjudication Committee,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and reduced working hours have changed the approval rate of occupational CCVDs. The strategic 

approach is needed since CCVDs lead to economic burdens but are preventable. 

 

Keywords: Cardiovascular diseases; Cerebrovascular diseases; Occupational diseases; Standards for 

Recognition; Approval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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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배경 

2018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 최대 근무시간이 단축되고, 변경된 근무시간 적용 사업장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의 연간 근무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1,2. 하지

만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통계자료에 의

하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1인당 근무시간은 2020년 기준 1,927시간으로 OECD 국가 중 

세 번째로 길었다3.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산재 보상 사례는 일본이 처음이라고 알려져 있다4. 1969년 신문배달

부로 근무하던 29세 남성이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하였는데, 젊은 남성이고 뇌출혈을 유발할 만한 

다른 요인은 확인되지 않아 과로에 의한 뇌출혈로 추정되었다5. 이후 일본에서는 이와 비슷한 사

례가 100여건 발생하였고, 1978년 제51차 일본산업위생학회 학술대회에서 Uehata가 처음으로 '장시

간 과중부하 노동으로 고혈압과 동맥경화증 등의 기초질환이 악화되어 급성 순환기질환으로 사망

'이라는 의미로 과로사(Karoshi)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6. 과로사는 1991년부터 국제적으로 통용되

어 1997년에는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라는 국제학회지에 ‘Karoshi - Death from overwork'

에 대한 종설이 게재되었고 옥스포드 의학사전에는 ‘과로 혹은 업무관련 피로로 인한 사망’으로 

그 정의가 등재되었다5. 이후 일본에서는 과로사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대책 추진을 국가의 책임

으로 규정하는 과로사등방지대책추진법(過労死等防止対策推進法)을 2014년 11월 1일 제정하였다. 

과로사에 대해 세계의 산업보건계가 주목을 하였지만, 장시간 노동에 의한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 가능성, 즉 과로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관성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과로사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등 동아시아에서 과도한 노동시간에 의한 특별한 현상으로 치부되어 왔다. 그러나 여

러 연구에서 장기간 근무와 허혈성 심장질환의 관련성이 보고되었고, 최근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및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에서 공동으로 수행

한 대규모 메타분석에서도 장시간 근무가 허혈성 심질환 및 뇌졸중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7,8.  

우리나라에서는 수 년에 걸쳐 평균 근무시간은 감소하였고,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9,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10 등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연구가 시행되었지만 과로와 관련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인정 사례는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5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으며11, 업무로 인해 건강 문제가 발생할 경

우 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12.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

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단기과로)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만성과로)로 크게 구분하고 있

다(Supplementary Table 1)13.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업무상 뇌심혈관계 질환의 현황 및 관련된 제도의 변화를 요약하

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방법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변화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개정시기별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에 대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14-16 및 고용노동부 고시17-21

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대한 자료를 검색하고, 인정기준 변동 사항을 정

리하였다.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승인율 변화 

고용노동부의 업무상의 재해 승인 현황과 관련된 공시자료22 및 과거의 뇌심혈관계 질환 승인율

이 명시되어 있는 문헌23,24을 활용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신청 수 및 승인 수를 파악

하였다.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업무상 질병 승인 수를 신청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으며, 정책 및 

인정기준 변화에 따른 산재 승인율 변화를 고찰하였다.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수, 사망률 및 누적사망률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수 및 누적사망률을 조사하

였다. 국가통계포털(Korean Statistical Information Service, KOSIS)에서 제공하는 15-64세 사망원인별 

사망자수25 및 사망률26, 취업자27, 주민등록인구28,29 및 주민등록연앙인구30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미취업자 및 취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수 및 사망률을 파악하였다.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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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별 연앙인구는 주민등록인구를 기초로 작성된 주민등록연앙인구를 이용하여 산출되었

다31.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상 중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무급가족종사

자, 일시휴직자로 정의되며32 이번 연구에선 15-64세의 취업자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미취업자 집단은 우리나라 인구에서 취업자를 제외한 15-64세의 인구로 정의하였고 미

취업자수는 연도별 주민등록인구에서 취업자수를 뺀 값으로 정의하였다. 미취업자의 사망원인별 

사망률은 특정 사망원인에 의한 연간 사망자 수를 해당 연도의 미취업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

하였다. 취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 수는 학생, 가사, 무직을 제외한 직업별 뇌심혈관계 질

환 사망자 수로 정의하였으며 취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취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

망자 수를 취업자 수로 나눈 값으로 산출하였다. 뇌심혈관계 질환, 심혈관계 질환 및 뇌혈관계 질

환 각각의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연도별 누적사망률을 Kaplan-Meier 방법을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33,34. 

 

결과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변화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의 변화과정을 표 1에 나타냈다. 우리나라에서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이 최초로 제정된 것은 1982년으로 당시의 기준에 의하면 업무상 부

상에 의하거나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백한 뇌졸중, 급성심장사만이 인정되었고 업무적 요인이 의

학적으로 발병의 충분원인이어야 인정받을 수 있었다(노동부 예규 제71호)35. 1983년 개정에 의하

여 ‘소인 또는 기초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고용종속 및 지배관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중추신

경 및 순환기계 질환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노동부 예규 제92호). 

이에 따라 이전에는 업무적 요인이 질환 발병의 충분원인이어야 했으나 질환 발병이 업무와 관련

될 경우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도록 기준이 완화되었다. 이후 1989년 개정에 의해 뇌실질내출혈

이나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수행 중 발병한 경우 기존 질병을 가진 사람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고(노동부 예규 제167호) 1993년 5월 인정 대상 질병 범위를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

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1차성심정지,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확대하였으나(노동부 예규 제

234호) 1994년에 1차성심정지를 인정 대상 질병에서 제외하였다(노동부 예규 제247호). 

1990년 초 운전 및 영업직 겸임 사원, 아파트 신축공사장 시멘트 믹서공 등에서 발생한 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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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계 질환 사례가 산재로 인정되었다36,37. 대법원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

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

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

다고 판단하였다. 이 판례들을 근거로 1994년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재해에 대하여 자연발생적이

라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인정기준이 완화되었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와 일본에 2001년 추가된 개념인38 ‘만성적인 과로’의 개념이 도입되었다(노동부 

예규 제247호). 1995년 산재보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노동부 예규의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에 

명시되었던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이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으로 이전되었고22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이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나누어졌다. 1999년 해리성대동맥류가 인정 

대상 질병에 포함되었다. 2008년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에 관한 내용

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으로 이전되었고 업무상 질병 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하게 되었다. 또한 업무 수행 중 발병한 뇌실질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에 관한 인정기준을 삭제하

였고 고혈압성뇌증 및 협심증과 같이 발병기저가 심하게 악화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으로 사건화되

지 않은 질병을 삭제하여 인정기준이 엄격해졌다. 2013년부터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근무시간 개념

이 도입되었다.  

2018년부터 단기과로 기준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는 내용이 삭제되었고 만성과로

를 근무시간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는 등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Song 등은 2017년 뇌

심혈관계 질환의 직업적 유발요인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와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 

판례 및 해외의 인정기준 등을 검토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다른 요인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Supplementary table 2)39. 그 결과 2018년부터 야간근무의 경우에는 주간근무의 

30%를 가산하여 업무시간을 산출하게 되었고 만성과로 평가 시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

대제 업무, 휴일이 부족한 업무, 유해한 작업환경(한랭, 온도변화, 소음)에 노출되는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시차가 큰 출장이 잦은 업무, 정신적 긴장이 큰 업무 등을 업무부담 가중요인

으로써 고려하게 되었다.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승인율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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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부터 2020년까지 연도별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수 및 사망률과 업무상 질병 승인 수 및 

승인율을 그림 1에 나타냈다. 2000년 1,006건이던 업무상 질병 승인 수는 2004년 2,017건으로 최대

치에 도달한 뒤23,24 2011년 319건까지 감소하였다40,41. 승인 수는 2014년 471건까지 증가하였다가 

다시 2016년 421건으로 약간 감소하였고, 이후 2019년 1,265건까지 증가하였다가 2020년에는 929

건으로 감소하였다.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2000년 81.0%였다가 2006년 44.7%, 2007년 45.0%에 도

달한 뒤 2008년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1년 12.9%까지 감소하였고, 2015년 23.5%까지 증

가하였다가 2016년 22.0%까지 감소한 뒤 2018년에는 41.3%까지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38.2%로 

소폭 감소하였다.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자수, 사망률 및 누적사망률 

2000년부터 2017년까지 15-64세 미취업자 및 취업자에서 연도별 심혈관계 및 뇌혈관계 질환 사망

자수, 사망률 및 누적사망률을 그림 2에 나타냈다. 미취업자의 2000년 및 2017년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0만 명당 48.2명 및 20.8명,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0만 명당 12.0명 및 7.8명, 뇌혈관

계 질환 사망률은 10만 명당 36.3명 및 13.0명으로 미취업자에서 각 질환별 사망률은 모두 감소하

는 경향을 보였다. 취업자의 2000년 및 2017년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0만 명당 29.1명 및 

15.9 명, 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0만 명당 9.5명 및 7.4명, 뇌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0만 명당 

19.6명 및 8.5명으로 취업자에서 각 질환별 사망률은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뇌심혈관계 질환 누적사망률은 미취업자에서 10만 명당 549.3명 및 취업자에서 10만 

명당 319.7명, 심혈관계 질환 누적사망률은 미취업자에서 10만 명당 167.1명 및 취업자에서 10만 

명당 134.4명, 뇌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미취업자에서 10만 명당 382.2명 및 취업자에서 10만 명당 

185.3명으로 각 질환별 모두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높았다. 

 

고찰 

WHO/ILO는 이전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장시간 근로가 뇌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

지 가능한 기전을 제시한 바 있다7,8. 장시간 근로는 흡연, 알코올, 부적절한 식이 및 신체활동 부

족 등 건강 측면에서 불리한 행동(health-adverse behaviours)과 수면 장애 및 회복 불량을 유발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높은 강도의 반복 작업은 교감신경-부신수질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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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시상하부-뇌하수체-부신 축과 같은 자율신경 및 스트레스 경로를 항진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 코티졸 등)을 과도하게 방출시킨다. 스트레스 경로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활성화되면 심박수 조절능력 감퇴와 교감-미주 균형 장애로 인한 지속적인 고혈압과 

관상동맥 죽상경화성 병변과 같은 심혈관계의 구조적 병변이 발생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림 1에서 2006년부터 2017년까지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근무시간

은 2006년 193.4시간에서 2019년 152.4시간으로 감소하였고42 근로환경조사에 따르면 주 45시간 

이상 근무하는 임금근로자의 비율이 2006년 53.1%에서 2010년 47.9%로43,44, 주 53시간 이상 근무

하는 임금근로자 비율은 2014년 18.8%에서 2017년 12.9%로 감소하였다45,46. 해당 기간 동안 산재 

신청 수 감소는 임금근로자 평균 근무시간 감소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6-2017년 취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10.8명/십만 명에서 8.5명/십만 명으로 감소하였

는데(그림 2(c)) 취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감소 또한 산재 신청 수 감소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즉, 뇌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했지만 생존하여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산재 신청

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신청했을 가능

성이 있으므로,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 산재 신청 수 감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2018년부터 산재 신청 수가 증가한 데에는 2017년 추정의 원칙 도입 및 2018년 

인정기준 완화 등으로 산재 승인율이 상승하여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보험 보상제도에 대한 인

식이 높아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00-2006년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해당 기간 동안 

인정기준의 변화는 없었다.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관련 판례를 분석한 연구에서 근로자가 근로복

지공단의 행정처분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근로복지공단의 패소율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52.5%에서 17.0%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23. 인정기준 변화가 없는 기간 동안 승인

율이 감소한 것은 근로복지공단의 행정처분에 대한 법원의 신뢰도가 증가한 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006-2007년 평탄부를 이루던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은 2008년 크게 

감소하였다. 2008년 7월 업무 수행 중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던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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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이 엄격해졌고, 같은 해 7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져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업무상 질병 승인율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47. 2012년도에는 업무상 질병 승

인율이 전년도 대비 2.3%P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1년 질병판정 절차와 관련하여 상병별로 전문가

를 구분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에 참여하게 하는 등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제도를 

개선한 결과로 평가된다48. 2013년도에는 업무상 질병 승인율이 전년도 대비 5.8%P 상승하였는데 

이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에 근무시간 기준이 추가되는 등 인정기준 완화에 의한 효과로 보인다. 

2017년도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 상승은 “구체적인 인정기준에 규정된 기준을 충

족할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신청인(근로자)이 부담

하던 입증책임을 완화 또는 전환시킨 결과로 평가된다. 

과로사 요양결정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개정된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이 시행되는 

2018년 주당 근무시간이 52시간 미만 및 60시간 이상 구간에서 산재 승인율은 2017년과 비교하였

을 때 그 상승폭이 크지 않았지만 52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구간에서는 승인율이 22.7%P 상승하

여 비교적 큰 상승폭을 보였다49. 이는 2018년 만성과로에 해당하는 근무시간이 52시간을 기준으

로 세분화되었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고려하여 업무관련성을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과로 

및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승인에 대한 국내 보고서에 의하면 2013년 2월-2016년 6월 구간에 비해 

2020년 1월-12월 구간에서 만성과로 뿐만 아니라 단기과로 또한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승인율이 

증가하였는데38,50 이는 2018년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한다는 내용을 인정기준에서 삭제한 것이 

작용한 것으로 평가된다. 2018년 41.3%였던 승인율은 2019년 41.2%를 거쳐 2020년 38.2%로 소폭 

감소하였고 신청 수는 2019년 3,077건에서 2,429건으로 감소하였다.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법정 최대 근무시간이 감소하였고, 개정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평균 

근무시간이 감소하였는데 2019년 이후 산재 신청 수와 신청율 감소는 이 효과에 의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림 2에서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은 시간이 지

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반적인 뇌심혈관계 질환 사망률 감소는 고혈압, 당뇨병, 고

지혈증 등의 기저질환 관리와 생활습관 개선 및 발병 후 치료적 개입의 효과가 상승한 것이 영향

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51. 뇌심혈관계 질환 누적사망률의 경우 미취업자가 취업자에 비해 높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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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연도가 지남에 따라 그 차이는 점점 커졌다.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다양한 제도적 

변화들이 그림 1의 업무상 질병 승인율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취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누

적사망을 낮추는데 기여하였을 수 있다. 하지만 몇몇 통계적 제한점이 존재하는데 취업자의 건강

이 악화되어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에 취약한 상황에서 미취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및 건

강근로자 효과로 인해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누적사망률 차이가 과대평가되었을 수 있다. 산재보

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집단의 뇌심혈관계 질환 발생률 또는 사망률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이번 연구에서는 미취업자와 취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누적사망률을 비교

하였다. 뇌심혈관계 질환의 산재보험 승인 통계와 연계된 분석을 위해서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의 

뇌심혈관계 질환 통계를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뇌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

병 승인율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정,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 도입, 추정의 원칙 도입 및 

평균 근무시간 감소 등에 의해서 변동되었다. 뇌심혈관계 질환은 그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예방 

가능한 질환으로 지속적인 예방 사업 등 발병 예방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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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변경내역 

개정일 근거 법령 변경사항 

1982.8.27. 
노동부 예규  

제71호 

○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 제정 

○ 업무상 부상에 의하거나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백한 뇌졸

중, 급성심장사만이 인정 

○ 업무적 요인이 의학적으로 발병의 충분원인이어야 인정 

1983.10.20. 
노동부 예규  

제92호 

○ 소인 또는 기초질환이 있는 근로자가 고용종속 및 지배관

리 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중추신경 및 순환기계 질환이 

발병한 경우 인정 

○ 업무와 관련하여 고혈압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질병이 촉발 

또는 악화되었을 때에도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  

1989.12.5. 
노동부 예규  

제167호 

○ 뇌실질내출혈이나 지주막하출혈이 업무수행 중 발생한 경

우 기존질병이 있어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1993.5.6. 
노동부 예규  

제234호 

○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1차성

심정지, 협심증, 심근경색증으로 인정범위 확대 

1994.7.21. 
노동부 예규  

제247호 

○ 뇌심혈관계 질환을 업무수행 중에 발병한 재해에 대하여 

자연발생적이라는 명백한 의학적 증거가 없는 한 업무상 재

해로 인정하도록 완화 

○ 1차성심정지 인정대상에서 제외(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

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만 인정) 

○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및 ‘만성적인 과로’ 고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의 계량적 표현 

1995.5.1.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노동부 예규에 있던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산재보험

법 시행규칙으로 흡수 

○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이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18 

인정기준으로 분할됨 

○ ‘업무수행 중 발병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

연발생적으로 악화되지 아니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는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로 기준 엄격해짐 

1996.3.19.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업무수행 중 뇌출혈이 발병∙사망하는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

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기준 다시 완화됨 

1999.10.7.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 해리성대동맥류 추가(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압성뇌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해리성대동맥류) 

2008.7.1.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 

○ '업무 수행 중 발병한' 뇌실질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에 관

한 인정기준 삭제 

○ 고혈압성뇌증 및 협심증과 같이 발병기저가 심하게 악화

되기 전이어서 구체적으로 사건화되지 않은 질병 삭제 

2009.9.25. 
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38호 
○ 재검토 기한(5년) 추가 

2013.6.28.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 발병 전 1주일 이내의 업무 강도, 책임 및 업무 환경 등

이 일반인이 적응하지 어려운 정도 → 유사한 업무를 수행

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경 

○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와 

근로자의 특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내용 추가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부분 근무시간 내용 추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 또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 

○ 재검토 기한 3년으로 변경 

2016.7.1. 
고용노동부고시 

제2016-25호 
○ 재검토 기한: 3년 → 매 3년으로 변경 



19 

2017.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 단기과로에서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게 됨 

○ 만성과로 기준시간 3단계로 확대 

○ 교대근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을 명시 

○ 야간근무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시간 산출 시 주간근무의 30%를 가산 

2020.12.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55호 
○ 재검토 기한 시점을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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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뇌심혈관계 질환 업무상 질병 산업재해 신청 및 승인 수, 승인율 및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수(2000-2020) 

a 2008년 7월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강화(업무 수행 중 뇌출혈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던 

조항 삭제)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도 도입; b 2013년 7월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완화(근무시간 내용 추가); c 2017년 9월 추정의 원칙 적용; d 2018년 1월 뇌심혈관계 질환 인정기준 

완화(단기과로 근로자 건강상태 고려 삭제, 만성과로 기준시간 세분화 및 업무부담 가중요인 및 

야간근무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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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연도별 미취업자 및 취업자의 뇌심혈관계 질환(a), 심혈관계 질환(b) 및 뇌혈관계 질환(c) 

사망자수, 사망률 및 누적사망률(2000-2017) 


